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기존에 사업용으로 쓰던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령 & 감가상각 처리 중)

레이싱이 취미인지라 추가로 사업과 무관한 스포츠카를 한대 매입하였습니다.

사업과 무관하기에 (업무무관승용차)

1. 매입시점에 세금계산서 수령x (사업용 아닌 개인용)

2. 개인사업자_재무상태표_차량운반구 자산등재 x / 소득세 감가상각처리도 x

3. 유류비, 보험료 등 각종 유지비 소득세 경비처리 x

하는 중입니다.

[질문]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이 아닌, 지극히 개인_취미용_스포츠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 포지션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or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요?

(비사업용, 일시우발적 일회성 거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 내용의 경우 매입시점에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않았고 해당 차량의 유지 관리 비용 등 모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로 이해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행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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